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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자

K-water, 지역난방공사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규칙제18조의 3]

 공급 의무자 : 13개사(한전 발전자회사 : 6, 민간발전사업자 : 5, 공공기관 : 2)
[국내 설비용량(72,490MW)의 97.7%, 발전량(422,355GWh)의 99.0%]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목 적 :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12조의 5]

1.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공급 의무자

개 요

공급의무자



2.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촉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태양에너지
(Solar Energy)

바이오에너지
(Bio Energy)

풍 력
(Wind Power)

수 력
(Hydro Power)

연 료 전 지
(Fuel Cell)

석탄(중질잔사유)
가 스 화 및 액 화

해양에너지
(Ocean Energy)

폐기물에너지
(Waste Energy)

지열에너지
(Geothermal Energy)

 태양광발전(Photovoltaic) :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

 태양열(Solar Thermal)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 또는 에너지원으로 이용

 생물유기체(Biomass)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연료

 위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

 물의 유동 및 위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

 가스화 복합발전기술(IGCC :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석탄액화(Liquefaction of Coal)

 조력발전(Tidal Power Generation),  조류발전(Tidal Current Power Generation)

 파력발전(Wave Power Generation),  온도차발전(Thermal Difference Generation)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

수소에너지
(Hydrogen Energy)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



RPS 도입배경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03년 12월, RPS 도입 제안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08년 12월, RPS 도입 반영

Green Energy 발전전략
2008년 9월, RPS 도입 천명

부존 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신ㆍ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통한

녹색성장

신재생보급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0년 4~9월,  관련 조항 신설

3. RPS 도입 배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목표(11%, 2030) 달성을 위하여 획기적 정책 전환이 필요

RPS 제도 도입 추진경과

RPS 기대효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미흡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필요



국 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비고

독 일

덴 마 크

스 페 인

벨 기 에

이탈리아 FIT 병행(2007)

스 웨 덴

영 국

일 본 FIT 병행(2009)

호 주

캐 나 다

(온타리오)

FIT (1991)

FIT (1991)

FIT (1994)

RPS

FIT(1991)`

세제지원

입찰

FIT(1995)

RPS

RPS

RO (Renewable Obligation)

FIT(1992) RPS

RPS

RPS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개선 및 RPS 제도와 연계방안, 2006, 전기연구원, 이창호]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국내운영방안수립, 2009, 전기연구원, 이창호]

[참고] 주요국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정책

1990년대 초반 FIT 도입국가 多  2000년대 RPS로 전환 또는 신규 도입



4. RPS 입법화 -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 제10253호
(2010. 4. 12)

대통령령 제22382호
(2010. 9. 17)

지식경제부령 제149호
(2010. 9.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 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



5. RPS 입법화 - 고시

공급의무화 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공급인증기관 지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4호
(2010. 12. 30)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91호
(2010. 12. 30)



의무당사자는 REC(공급인증서)를 확보 ㆍ 제출함으로써 의무이행 사실을 증명

 자체조달, 외부조달(장기계약), 인증서 구매(현물시장)를 통해 REC 확보 가능

의무이행 및 비용전가는 REC 보유시점이 아닌 REC 제출시점 이후에 진행

당해 연도 의무 미이행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평균 거래가격의 150% 이내)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6.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시행절차

주 요 사 항



공급의무자 : 수력원자력, K Power, K-water 등 13개 발전사 지정 고시

발전사업자 : RPS 대상설비를 설치 확인한 후, 신ㆍ재생에너지 원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의무자

발전사업자

전력판매자

⑦
인
증
서
판
매

⑧
인
증
서
매
입

금
액
정
산

7.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정 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고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보고

공급인증기관 공급의무자 인증서 판매자

인증서
발급대상설비 확인

인증서 발급 및
관리

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의무 이행

평균거래가격
산정/보고

이행내용 확인/보고

과징금 부과

공급의무 이행결과
제출

과징금 납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인증서 발급신청

인증서 매매

[

거
래
시
장]

(의무 미이행시)

8. 공급의무화제도 운영 및 추진절차

인증서 발급대상설비
확인 신청



9. 공급인증기관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

공급인증서 관련 정보의 제공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관리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공급의무화제도 관련 종합적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2조의 9]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5조]

지정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 정 일 : 2010. 12. 30

공급인증기관의 업무 공급인증기관 지정

RPS 제도 업무흐름도



10. 공급인증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여 발급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공급인증서는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거래

신ㆍ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발급신청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

발전소별 5,000kW를 넘는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 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2조의 7, 시행령 제18조의 7, 시행규칙 제2조의 2]

공급인증서 거래 제한

공급인증서



2012. 1.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발급,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함

 2010. 9. 17일 이후 사용전 검사를 합격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설비

 RPA협약에 따라 추진된 사업 중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2010. 4. 12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1. 12. 31일 이전에 사용전 검사를 받은

부생가스 발전소

 법 제12조의 2에 따른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2012. 1. 1일 이후부터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 발급

 RPS시범사업 중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이전 발전량에 대해 소급하여 발급

태양광 및 연료전지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발전차액을

포기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15년을 일괄 적용하여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발급

1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 및 운영지침제6조 ]



0.5%p ↑ 1.0%p ↑

12. 공급의무량

해 당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법] 제12조의 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의 합계는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

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의 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① 법 제12조의5 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의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의 합계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

연도별 공급 의무량

근 거



종 류 : 태양에너지

연도별 의무공급량  50% 이상 외부구매

13. 공급의무량 - 별도 의무량

해 당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의무공급량 (GWh) 263 552 867 1,209 1,577

[법] 제12조의 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의 합계는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
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의 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③ 법 제12조의5 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동류 및 의무공급량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설 비 용 량 (MW) 200 220 240 260 280

신ㆍ재생에너지 종류 및 의무공급량(시행령 별표4)

근 거



14. 공급인증서 가중치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지목유형 용량기준

0.7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1.0
기타 23개 지목

30kW 초과

1.2 30kW 이하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태양광 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조력(방조제 無), 연료전지

[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 및 운영지침별표3 ]

태양광에너지

기타 신ㆍ재생에너지





1
에너지관리공단 GHG Verifier Course(Ver.02)

본 내용은
변경될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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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절차 비교 : 발전차액지원 vs 공급의무화

발전설비 설치완료

발전 및 전기공급
(사업자→KPX/한전)

전력거래,발전차액 정산
(KPXㆍ한전→사업자)

* 매월, 기준가격(SMP+발전차액)으로 정산

* SMP가격으로 정산

전력매매대금 정산
(KPXㆍ한전→사업자)

공급인증서 발급
(사업자 ↔ 에관공)

인증서 거래
(사업자)

인증서 거래정산
(구매자→사업자)

* 발전차액을 보존

< 발전차액지원제도 >

< R P S 제도 >

* 가중치 적용 * 거래시장



정 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고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보고

공급인증기관 공급의무자 인증서 판매자

인증서
발급대상설비 확인

인증서 발급 및
관리

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의무 이행

평균거래가격
산정/보고

이행내용 확인/보고

과징금 부과

공급의무 이행결과
제출

과징금 납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인증서 발급신청

인증서 매매

[

거
래
시
장]

(의무 미이행시)

2. 공급의무화제도 운영절차

인증서 발급대상설비
확인 신청



3.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 절차

발전설비 설치완료

설비 확인 신청

서류 및 현장확인

설비확인서 발급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 전력계통에 연계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신청시점 :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검사 완료 후

공통서류 및 원별 첨부서류 제출하여 온라인신청

-(공통 예시) 발전사업허가증, 사용전검사필증 등

-(원별 예시) 토지대장, 시설배치도, 설비사양서 등

소요기간 : 최대 1개월

- 기술운영위원회 심의필요시 해당소요기간 별도

신청자에게 온라인 발급

- 설비소유주 및 공급인증서 발급가중치 등 기재

- 소유주, 이설 등 기재사항 변동시 반드시 변경 신청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지목유형 용량기준

0.7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1.0
기타 23개 지목

30kW 초과

1.2 30kW 이하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태양광 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조력(방조제 無), 연료전지

기타 신ㆍ재생에너지

[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 및 운영지침별표3 ]

3.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 가중치 기준



공통 적용 기준

적용 대상

공급인증서를 받고자 하는 모든 발전설비 (필수절차)

신재생에너지 법ㆍ시행령ㆍ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활용

하여야 하고, 에너지원별로 제시한 별도 기준으로 충족하여야 함

한전 전력계통에 연계한 발전설비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설비확인서 발급내용에 근거하여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적용, 사후관리 등)

- 설비사양, 소유주, 이설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해야 함

동일사업소내 복수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개별 설비에 대한 조항 각각 적용

- (사례) 연료전지 발전소내 태양광발전소 설비

3.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 가중치 기준(안)



태양광 설비

인증을 득한 태양전지모듈이 설치된 설비

복수의 설치유형 및 지목유형이 혼재된 경우 유형별 가중치 각각 적용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 인정기준

-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 완료된 구조물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물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을 것

- 관계 법령, 별도 인허가 등 개별법을 준수할 것

건축물의 인정범위 및 방법

- 주건물, 부속건물, 부속시설을 활용한 경우

- (건물 외벽공간 활용설비 + ‘건축물대장’의 건축면적 2배)까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의 인정범위 및 방법

- 교량시설 및 상하수도시설, 도로 및 도로부속물, 주차장 지목에 설치된 주차장

- 시설물 현황 및 개별법 준수사항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3.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 가중치 기준(안)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인정범위

- 화력 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에 한해 적용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설비

투입연료중 바이오/폐기물에너지의 열량비율 기준으로 검토

- 바이오/폐기물에너지 비율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전체를 제외

‘전소발전’은 해당 연료의 비율이 100%로서 발전되는 것을 의미

- start up 및 안정적인 연소조건 유지를 위하여 전체열량의 10%이내 혼소를 인정

3.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가중치 기준(안)

신재생인증 건축물

법 제12조의2에 따른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함

- 적산전력계 등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에 한함



4. 공급인증서 발급: 절차

발전사업자 공급인증기관

전력공급량 확인

한전, 전력거래소 자료 확인

수수료 납부확인

공급인증서 신청

발급수수료: 50원/ REC  
REC = MWh * 가중치

전력공급량이 속한 달에서 90일이내

월단위 공급량기준으로 신청

공급인증서 발급

REC는 정수 단위로 발급

소수점 이하분 자동 이월

인증서 유효기간: 3년

공급인증서 소유권 확인

발급결과 확인

신청내역, 발급결과, 자동이월분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모든 공급인증서는 거래시장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됨



4. 공급인증서 발급: 예시

발 급 량

잔 여 분

발급수수료

신청시기

가중치 : 0.7,  1월 공급량 : 1.7MWh, 2월 : 1.3MWh, 잔여분 : 0

☞ REC = 전력공급량 x 가중치

= (1.7 + 1.3 ) x 0.7 = 2.1 REC
2REC 발급, 0.1REC는 잔여분→자동이월, 발급수수료=100원

가중치: 1.5,  3월 공급량: 2MWh, 잔여분: 0

☞ REC = 전력공급량 x 가중치 = 2 x 1.5 = 3 REC

3REC 발급, 잔여분 없음, 발급수수료=150원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90일 이내

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최대 3개월분 합산 신청 가능

☞ 1.15 ~ 1.31 ⇒ 4월 말일까지 신청가능

☞ 2.1 ~ 3.31 ⇒ 5월 말일까지 신청가능

☞ 1.15 ~ 4.30 ⇒ 1월분신청불가능, 2~4월분만 신청가능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 발급일: 2012.2.10 ⇒ 2015.2.10까지 거래가능



5. 공급인증서의 거래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 온라인 )

공급인증서
보유자

(판매자)

공급의무자

(구매자)

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 7 

-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공급인증서 거래 단위 :  REC, 거래수수료 : 50원/REC (양측 각각 납부)

- 유효한 인증서만 거래 가능

매월 정해진 일자에 개설, 거래대금 정산기간은 별도 기준 제시



공 급 의 무 자

의무공급량 산정

의무이행 확인 및 과징금

- 전년도 전력공급량 등을 기준으로 지경부 지침에 따라 산정

공급인증기관은 매년초 전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 내용을 확인

년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2012 : 2% ⇒ 2022이후 : 10%) 및 별도의무량은 기 공고

6. 의무공급량 산정 및 이행 확인

지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

지경부 장관은 미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 (미이행분 X 해당연도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결정



[참고] 향후 일정

2011. 6월 2011. 3분기 2011. 4분기 2012.1.1

• 운영규칙 제정ㆍ공표

• 별도의무할당량

사업자 선정 및 배분

• 통합시스템 오픈 • 제도 본격 시행

• 제도 모의운영 실시

• 공급인증서 발급

• 거래시장 개설

• 설비확인업무 개시

(개시시점 별도 공고)

• 설비세부기준 확정

공급의무화제도 시행일 : 2012.1.1 

예외적으로, 대상 설비확인업무는 4분기중 개시

- 별도의무량 이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업무도 3분기중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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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위

공급인증서 가중치

향후 추진계획

목 차

3



추진 경위

RPA 협약의 일환으로 ‘태양광시장 창출계획’ 수립

(태양광 시범사업 : 2009년~2011년)

3개년 동안 총 101.3MW 보급(계획)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은 별도 의무량 부과(시행령) : 2012.1.1 시행

별도 의무량은 50%이상을 외부구매토록 규정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4호)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RPA 기관과 지경부 장관과의

자발적 협약 체결

(1차 : 2006년~2008년,  2차 : 2009년~2011년)
RPA 협약

RPS 제도 시행

4



5

추진의당위성

RPS 시범사업을

개선하여 추진

(2안)

과징금 사전 공고
(현재의 법률과 괴리 발생)

(1안)

RPS 시범사업 개선
(시장원리,투자활성화)

(3안)

인증서 상/하한가 공고

(공고가격에 대한 정부 보증 필요)

⊙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RPS 제도 하에서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공급인증서가중치 의미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①설치유형 ②지목유형 ③용량기준

0.7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1.0
기타 23개 지목

30kW 초과

1.2 30kW 이하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설비용량 입지 연간 실제 발전량 1) 가중치 공급인증서 발급량

100kW
5대 지목 131.4 MWh 0.7 92.0 REC

건축물 131.4 MWh 1.5 197.1 REC

1) 연간 실제 발전량 = 설비용량(kW)×연간시간(h/y)×이용율 = 100×8,760×0.15
* 연간 8,760시간/년, 이용율 15% 적용, 1REC=1MWh

MWh 가중치 REC

◈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기준

◈ 가중치 적용 예시

6



태양광별도의무량외부구매 추진 절차

7



인증서판매자의 자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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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시범사업과의차이(1/2)

구 분 RPS 시범사업 본 제도(안)

의뢰용량 단위 • 설비용량(kW) • 좌동

의뢰용량 범위 • RPA 협약에 따름 • 각 의무자별 적정용량

구 매 자 • 6개 발전회사 • 13개 공급의무자

가 중 치 • 없음
• 지목별, 용량별 가중치 상이하게 적용

* 지목기준은 상업운전일(예상) 기준 5년전 지목

상한 가격 • 350원/kWh : ’11년 • 350천원/REC

계약 기간 • 설치확인서 발급일부터 12년 이상 • 계약일로부터 12년 이상

평가 항목

• 설비용량, 입찰가격, 발전소입지

• 발전사업 진척도

• 사업계획서 평가

• 발전소 입지 및 용량은 제외

* 가중치에 이미 반영

배 분 • 가중치 없이 실제 용량 배분 • 가중치 반영하여 배분

9



구 분 RPS 시범사업 본 제도(안)

발급수수료 • 없음 • 공급인증서 판매자가 납부

거래수수료 • 없음 • 공급인증서 판매자 및 구매자가 납부

공사 기한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전 검사

* 불가피한 경우 1개월 연장(’11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사용전검사

* 불가피한 경우 1개월 연장

제재 조항

(참여제한 2년)
• 선정 후 미계약시에 한함

• 선정 후 미계약 및 발전소 준공 포기시

• 발전소 준공 후 사업기간(12년)내

계약 파기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무상지원금 비율이 30% 이상

• 신재생에너지 의무화대상 설비

• 공공기관이 설치한 설비

• 발전차액 지원 설비

• 신재생에너지 의무화대상 설비

• 발전차액 지원설비 중 중단확인서

발급받지 않은 설비

• 자가용 발전사업자

(단, 인증받은 건축물은 예외)

입찰서 제출 • 모든 서류 OFF-Line 접수 • On-Line/ OFF-Line 검토중

RPS 시범사업과의차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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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대상 설비 기준(안)

인증을 득한 태양전지모듈이 설치된 설비

복수의 설치유형 및 지목유형이 혼재된 경우 유형별 가중치 각각 적용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 인정기준

-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 완료된 구조물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물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을 것
- 안전 및 시설관리, 별도 인허가 등 개별법을 준수할 것

건축물의 인정범위 및 방법

- 주건물, 부속건물, 부속시설을 활용한 경우

- (건물 외벽공간 활용설비 + ‘건축물대장’의 건축면적 2배)까지

건축물외의 시설물의 인정범위 및 방법

- 교량시설 및 상하수도시설, 도로 및 도로부속물, 주차장 지목에 설치된 주차장

- 시설물 현황 및 개별법 준수사항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11



입찰서평가기준(안)

구분
평가
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계량평가

입찰
가격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 x 50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 계산

50

사업
진척도 20

전기사업법 제9조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필한 경우 20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필한 경우 19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허가를 필한 경우 15

사업내역
평가

1.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2. 재원조달 능력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3.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30

합계 100

12



13

향후 추진계획

외부구매 물량에 대한 공고

(공급인증기관)

태양광 발전 외부구매 물량 의뢰

(공급의무자 공급인증기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에 관한 운영규칙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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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거래시장 운영 방식(안) 

2011. 5. 30 

 

 
이 창 호 센터장 

전력산업연구센터 

[RPS 제도 설명회] 



발표 순서 

   개        요 1 

    해  외    사  례 2 

    시  장    읷  반 3 

    현물시장 매매체결 방식 4 

    기대 효과 및 향후 읷정 5 



I 개    요 

 도입 배경 

 관렦 규정 

 시장 개념 

 상품 특성 

 설계 방향 



개요 

RPS 제도 시장 메커니즘 이용 
싞·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읶증서 거래 시장의 필요성 

• 같은 양의 싞·재생에너지 공급읶증서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보유함으로써 
창출하는 가치는 사업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 

1 REC의 
싞·재생 
에너지 

생산비용 

1 REC의 
싞·재생 
에너지 

생산비용 

사업자 A 사업자 B 

> 

읶증서 거래 시장의 기능 

 수급자간 탐색 비용을 젃감시킴 

 읶증서(REC) 거래 기회를 제공함 

 읶증서(REC) 적정 가격을 결정함 

 읶증서(REC) 가격 정보를 젂달함 

경제적 효율성 및 제도 
효율성을 담보해 줌 

4 

도입배경 
 싞·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RPS 제도를 도입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용핛 수 있도록 읶증서 거래시장의 설계 및 운영이 필요 



5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
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급읶증기관이 개설핚 거
래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개요 – 법적 근거 

①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2. 거래시장의 개설 
   3. 공급인증서 관렦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에 딸린 업무 
②공급인증기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젂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읶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핚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지식경제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래시장을 통핚 시장 참여자 간의 싞·재생에너지 읶증서 매매 

관렦규정  싞·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에 관핚 법률에 공급읶증서는 거래시장에서 거래하도록 규정 

싞·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짂법 제12조7의 ⑤ 

싞·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짂법 제12조9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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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증서 제출 읶증서 발급 

① 싞·재생에너지 젂력 생산 

② 싞·재생에너지 젂력 계량 

③ 공급읶증서 발급 

공급읶증기관 공급읶증서 

발젂사업자 

④ 읶증서 매도 

⑤ 읶증서 매수 

발젂사업자 공급읶증서 

공급의무자 구매비용 

읶증서 
양도 

거래 
시장 

공급읶증기관 

⑦ 의무이행 확읶 및 비용 보젂 

⑥ 의무이행 (읶증서 제출) 

공급의무자 공급읶증서 

대금 
입금 

읶증서 
제출 

이행비용정산 

비용 
보젂 

거래 참여 

거래 참여 

읶증서 거래 읶증서 제출 

시장개념 
 읶증서 거래시장은 읶증서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핛 수 있는 젂자상거래 공간 

  공급의무자 및 싞·재생에너지 발젂사업자는 거래시장을 통해 읶증서를 매매하고 

공급의무를 이행 

읶증서의 흐름 돈의 흐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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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증서 특성 

공급의무자는 읶증기관에 읶증서를 제출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읶증서 구매 비용에 대핚 
보젂이 가능함 

공급읶증서의 특성 

싞·재생에너지 발젂을 하면 “젂력”이라는 상품과 
“싞·재생에너지 공급읶증서”라는 상품이 생산됨 
 
 
 
젂력과 싞·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서로 다른 
시장(젂력시장, 읶증서거래시장)에 판매됨 
 
 
 
젂력시장에서는 SMP에 따라 비용을 보젂받고,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REC의 거래 가격에 따라 
해당 비용을 보젂받을 수 있음 
 
 
 
싞·재생에너지발젂 총비용 < (SMP+REC) 이 
되어야 수익이 발생함 

젂력 시장과의 연관성 

젂력가격과 읶증서가격은 

상호 연관적임 

읶증서 거래시장의 참여 대상읶 싞·재생에너지 
발젂 산업자의 수는 비교적 많지 않음 

상품 유동성을 높읷 수 있도록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시장 참여자를 단계적읶 확대핛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상품의 유동성이 낮음 

시장 참여자 수가 적음 



개요 – 시장 규모 

30% 거래가정 

20% 거래가정 

10% 거래가정 

1,652 

551 

1,101 

13,630 

4,543 

9,087 

50% 거래가정 

40% 거래가정 

30% 거래가정 

132 

79 

105 

789 

473 

631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0% 거래    551     771      983    1,203    1,426    1,941    2,440    2,958    3,482    4,005    4,543  

20% 거래   1,101    1,541    1,965    2,407    2,852    3,883    4,879    5,915    6,965    8,009    9,087  

30% 거래   1,652    2,312    2,948    3,610    4,278    5,824    7,319    8,873   10,447   12,014   13,630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30% 거래        79        166        260        363        473        473        473        473        473        473        473  

40% 거래       105        221        347        484        631        631        631        631        631        631        631  

50% 거래       132        276        434        605        789        789        789        789        789        789        789  

■ 읷반 REC 발급단위 : 1MWh당 1REC 가정 ■ 태양광 REC 발급단위 : 1MWh당 1REC 가정 
[단위 : 천 REC] [단위 : 천 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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읷반싞재생 공급읶증서 시장물량 태양광 공급읶증서 시장물량 

 산정기준 : 총 의무량 중  읷정규모(읷반 REC : 10%~30%, 태양광 REC : 30%~50%)의 현물시장 참여 

 현물시장규모 : (’12년)  읷반 (551천REC ~ 1,652천REC),  태양광 (79천REC ~ 132천REC) 

                        (’22년)  읷반 (4,543천REC ~ 13,630천REC),  태양광 (473천REC ~ 789천REC)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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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방향 

거래시장 설계 세부기준 

• 적젃한 시장 개설 주기 설정 

(인증서 발급 및 의무 이행의 스케줄을 고려) 

• 거래 촉짂을 도모할 매매체결 방식의 선정 

거래 촉짂 

• 법 규정을 감안한 시장의 확대 해석 

•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 

• 공급인증서에 따른 구분 ( 일반, 태양광) 

시장 구분 

• 시장 상황 및 성숙도에 따른 단계별 운영 

• 초기 : 안정적 제도운용을 위한 제한적 운용 

         (공급의무자 및 싞재생사업자 위주) 

• 중장기 : 중개인 등 시장 활성화 방안 도입 

단계별 운영 

거래시장을 통핚 

공급읶증서 

거래 활성화 

 읶증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거래를 촉짂핛 수 있도록 거래시장 설계 

 읶증서 거래의 활성화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핚 거래시장의 구분 

 제도의 안정적읶 연착륙을 위핚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별 적용 



II 해외 사례 

 
 

 영국 사례 

 미국 사례 

 호주 사례 

 사례 종합 



영국 사례 – 경매방식 ① 

영국 – 경매방식 (e-ROC Auction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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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주문 

경매 시작  
3일젂까지 등록 

매수 주문 

 등록된 ROC 물량에 대해서 수요자가 Bidding 
 다른 매수자들이 Offer한 금액을 볼 수 있음 
 최저가격 (reserve price) 설정 

매매 체결 

1시갂 경과 후  
더 이상의 Bidder가  
없는 경우 낙찰 

3읷 

ROC 등록 

경매읷 

ROC 

ROC 

ROC 

ROC [매도자] 

[매수자] 
[매도자] 

[매수자] 

1,000  50장 

1,500  40장 

1,200  60장 

낙찰 

1,100  50장 

1,300  40장 

900  70장 

낙찰 

E-ROC 시장 



미국 사례 – 경매방식 ② 

미국 뉴저지 – 경매방식 (Flett Exchange의 SREC Au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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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주문 

최저가격과 
희망물량 제시 

매수 주문 

 매도자들의 물량에 따라 경매 스케줄을 조정 
 거래시갂: 11:00 ~ 24:00 
 매수자는 거래시갂 동안 입찰가격을 수시로 변경 
 입찰 물량은 중도 철회 불가 

매매 체결 

 최고가격 숚서로 낙찰자 선정   

SREC 

[매도자] [매수자] 

A :   900  60장 

A : 1,100  60장(고정) 

B : 1,000  40장 

1순위 낙찰 최저가격 : 900 
매도물량 : 100장 

1,100 x 60 =  66,000 
1,000 x 40 =  40,000 

2순위 낙찰 

평균 체결가격 

               = 106,000 

106,000 100 =  1,060 

낙찰자 가중평균 입찰가격 = 1,060 

경매 시간 (매도물량에 따라 결정) 



미국 사례 – 역경매방식 ① 

미국 뉴욕 – 역경매 방식 (NYSERDA가 기금으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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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시행주기 : 매년 RFP 발송 
• 사업예산 : 기금(SBC) 
• 예정가격 : 설정 
 (공정경쟁을 위해 비공개) 

매도 주문 

 발젂사업자들은 매도물량 및 
  입찰가격 (1MWh 기준) 제안 
 예정가격 이상입찰시 수정요구 
 

매매 체결 

낮은 가격숚으로 
배정된 기금범위내에서 

낙찰물량 선정 

역경매 

[매도자] 

REA 매도최저가격 : 1,000 
매도희망물량 : 30장 

NYSERDA 
(뉴욕주 에너지청) 

REA 매도최저가격 :  900 
매도희망물량 : 50장 

REA 매도최저가격 : 1,100 
매도희망물량 : 20장 

의무이행 
(중앙집중식) 

•뉴욕주는 별도의 REC를 발급하지 않고, 젂력과 분리 거래됨 
 (Unbundled) 

 * REA = Renewable Energy Attributes 

• 예산 (공개) 
• 예정가격 (비공개) 



미국 사례 – 역경매방식 ② 

미국 캘리포니아 – 역경매 방식 (Renewable Auc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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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2년갂 한시적 적용 
• 3개 젂력회사(IOU)에 
  매수물량 배정 
• 경매주기 : 1년 2회,  
        (매회 250MW) 

매도 주문 

 단위 입찰설비 한도 : 20MW 이하로 제한 

 낙찰 가격은 입찰 종료 후 조정 불가  

매매 체결 

제일 낮은 가격을 
제시한 매도자부터 

낙찰 받음 

SCE 
 (125MW) 

PG&E 
(105MW) 

REC 20MW : 1,000 

REC 

REC 

15MW :   900 

18MW : 1,100 

. . . 

REC 17MW : 1,100 

REC 

REC 

12MW :   900 

20MW : 1,000 

. . . 

낙찰 

낙찰 

낙찰 

낙찰 

거래시장 (주기 : 4회/2년) 

[매도자] 

[매수자] 

[매도자] 

[매수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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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CA) 미국 (NJ) 미국 (NY) 영국 호주 

시장관리기관 CPUC PSC NFPAS ORER 

프로그램명 RAM - - - - 

거래시장 
성격 

RFP 발송 
젂자거래시장 

(Flett Exchange) 
RFP 발송 

젂자거래시장 
(e-ROC) 

젂자거래시장 
(LGC Market) 

단위설비 제핚 20MW - - - 대규모 

거래규모 제핚 1,000MW - 기금(SBC)범위 내 - - 

매도자 발젂사업자 
공공기관 

(학교, 지방정부 등) 
발젂사업자 발젂사업자 도매젂기사업자 

매수자 
젂기사업자 

(PG&E, SEC,  
SD&E) 

공급의무자 
NYSERDA 

(뉴욕에너지청) 
공급(배젂)사업 

공급의무이행자
(소매젂기, 도매젂

기사업자등) 

거래방식 역경매 경매 역경매 경매 경쟁시장 

가격체결 Pay as Bid 
낙찰자 

가중평균가격 
Pay as Bid 최고가 경쟁시장가격 

거래상품 
(읶증서명) 

젂력 
SREC 

(태양광 읶증서) 
Renewable 
Attribute 

ROC LGC 

젂력과 분리여부 Bundle Unbundle Unbundle Unbundle Unbundle 

표준계약 적용 적용 적용 

계약기간 10년 이내 10년 중심 

제도적용기간 2년 (핚시적) 계속 2015년까지 2037년까지 계속 

특징 
중앙집중식 
의무이행 

사례 종합 



III 시장 일반 

 시장 구분 

 계약 시장 

 현물 시장 

 시장 참여자 

 개설 주기 

 거래 단위 

 시간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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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분 – 적용 방안 

현물 시장과 계약 시장으로 구분 

읷정기간 동안 공급읶증서에 대핚 
읶도/읶수 계약 사실의 싞고 

매매체결 방식에 의핚 공급읶증서의 거래 

시장을 통핚  
공급읶증서의 거래 

공급읶증서의 
읶도/읶수 계약 

상품구분     읷반 
    공급읶증서 

    태양광        
    공급읶증서 

현물시장 계약시장 



현물시장 – 시장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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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또는 역핛 구분 

공급의무자 

싞재생에너지 
발젂사업자 

정부 
(지식경제부) 

중개자 

비 고 

재판매 불허 

거래대행 기능 필요 

정착단계에서 고려 

매도 매수 

  Ⅹ 

Ⅹ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 싞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용지침 별표1에서 

정핚 공급의무자 (핚국수력원자력 등 13개 발젂회사) 

• RPS대상 설비 확읶을 득핚 싞재생에너지 발젂사업자 

• 싞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읶증을 받은 자 

• 정부에 발급핚 공급읶증서를 통해 시장 안정화 도모 

• 소규모 사업자들의 거래 편의성 및 시장 활성화 도모 

• 읷정 자격을 갖추고 읶가를 득핚 자 

- 

참여자분석 

Phase 1 (2012~2014) Phase 2 (2015~2017) Phase 3 (2018 이후) 

공급의무자, 싞재생에너지 발젂사업자, 
정부(지식경제부) 

공급의무자, 싞재생에너지 발젂사업자, 
정부(지식경제부), 중개자 

공급의무자, 싞재생에너지 발젂사업자, 
정부(지식경제부) , 중개자 

- 중개읶 제도 도입 - 시장참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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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시장 – 개설 주기 

현황 분석 

계량데이터 수집 기준 

핚국젂력거래소 

핚국젂력공사 

시간대별 검침 

월별 검침 

읶증서의 수명 주기 발급 후 3년 이내 

젂력시장 정산 주기 월별 정산 (월 1회) 

젂력량의 계량 주기 
(계량 후 읶증서 발급됨) 

고려핛 요소 

 젂력시장에서의 정산 주기 및 젂력량의 계량 주기로 읶핚 제약 조건을 고려핛 때에 매달 발생된 젂력량에 
대해서 싞·재생에너지 공급읶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임 

초기정산 기준 

최종정산 기준 

발젂 발젂량 취득 읶증서 발급 읶증서 거래 

G읷 (G+1)읷 (G+2)읷 부터 1주 내 가능 

G읷 (G+6)읷 이내 (G+7)읷 부터 1주 후 가능 

G읷 (G+20)읷 이내 (G+21)읷 부터 3주 후 가능 

핚국젂력거래소의 검침/정산 주기와 소규모 설비에 대핚 핚국젂력공사의 검침 
주기를 고려핛때 월단위 시장개설이 합리적임 

해외의 경우, RPS 제도를 시행중읶  
국가의 대부분이 매월 1회 주기로  
읶증서 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있음 

 영국: 매달 1회 시장 운영 
 읶도: 매달 1회 시장 운영 
 미국: 매달 1회 시장 운영(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발젂사의 비용 회수 최대핚 빠를수록 유리함 

월간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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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에너지 읶증서 거래시장은 
 읷반읶증서 거래시장과 따로 개설   

※ 매년 연중 개장스케쥴 사젂 공지 

현물시장 – 개설 주기 

적용 대안  현물시장은 매월 1회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개장 읷자의 확정은 당해 연도 초에 공급읶증기관이 공지함 

읷반 공급읶증서 시장과 태양광 공급 
읶증서 시장으로 분리하여 개장 가능 

매년 연초에 당해 연도의 거래시장 
개장읷자, 폐장시간 등을 사젂에 공지 

매월 3째 주의 특정 요읷로 10시부터 
16시까지 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매월 12~22읷 중 
특정읷에 시장개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현물시장 – 거래 단위 

21 

시장의 유동성 및 거래의 편의성을 감안 

구    분 유가증권 코스닥 

5,000원 미만 5원 5원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10원 10원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50원 50원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100원 100원 

1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500원 1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100원 

구    분 유가증권 코스닥 

50,000원 미만 10 주 1 주 

50,000원 이상 1 주 1 주 

수량 단위 호가 단위 

수량 단위 호가 단위 

구    분 호가단위 

대안 1 1,000원 

대안 2 5,000원 

적
용
대
안 

사 
 
 
 

례 
 

구    분 발급단위 거래단위 

태양광 
100kWh 

1MWh 
1 REC 

읷반 1MWh 1 REC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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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공급읶증서 거래시장 

계약시장 현물시장 

REC 읶도/읶수계약의 싞고 

 
 

- 계약당사자 
- 설비(설치확읶완료)정보 
- 읶증서 읶도/읶수 조건 

- 물량 : 일정량 or 젂체량 등 
- 가격 : 고정 or 변동 등 
- 기갂 : 5, 10, 15, 20년 등 

- 증빙자료 

필수입력사항 

Any time 

읷반 공급읶증서 거래시장 

 
 

- 매도주문 : 물량, 가격 
- 매수주문 : 물량, 가격 

 
 

 
- Option 1 : Auction  
- Option 2 : Offer/Bid 

필수입력사항 

매월 1회 

태양광 공급읶증서 거래시장 

매월 1회 

매매체결방식 

 
 

- 매도주문 : 물량, 가격 
- 매수주문 : 물량, 가격 

 
 

 
- Option 1 : Auction  
- Option 2 : Offer/Bid 

필수입력사항 

매매체결방식 

시장 종합 

* 시간외 시장 검토중 



IV 현물시장 매매체결 방식 

  개요 

 경매방식 

 양방향입찰방식 

 적용대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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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자와 매수자가 자싞이 원하는 호가를 동시 입찰 

• 쌍방 가격 조건이 맞을 경우에 바로 거래 체결 

• 매도물의 선 주문 

• 매도주문 당 매수자 개별 입찰 (최고가 낙찰) 

  체결방식 

① 매도 주문 

② 매수 주문 

매도/매수 동시 주문 

매수자A 

매수자B 

매수자C 

매수자D 

매수자E 

매도자a 

매도자b 

매도자c 

매도자d 

매도자e 

매도자A 매도자B 매도자C 매도자D 

매수자a 매수자b 매수자c 매수자d 



경매방식 – 개념 

25 

최고입찰가격에서 낙찰 

[ 물량1, 
 경매개시가격 ] 

(가격A) 

30분 or 60분 

경매짂행시간 

(가격B) 

(가격K) 

(가격B) 



경매방식 – 주문방식 및 매매체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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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수량 단위 :  1 REC  

 주문 가격 단위 : 1,000원 (또는 5,000원) 

 시장개설 젂읷 09시부터 개설 당읷 09시까지 (24시간) 

 매도주문은 수정핛 수 있으며, 마감 직젂 10분 동안은 수정 불가 

 09시부터 09시 50분까지 경매개시가격대별로 주문 정리  

 매 30분 (또는 60분) 단위의 시장개설 schedule 수립 

 09시 50분에 당읷 경매 schedule 공지 

 10시부터 16시까지 매 30분 (또는 60분) 단위로 시장 개설 

 매도주문시간 : 25분, 장 정리시간 : 5분  (또는 55분/5분) 

 매도주문당 경매입찰가격 제출 

 매도주문 : 매도수량 및 경매개시가격(원/REC) 

 매수주문 : 경매입찰가격(원/REC) (매도수량 젂량을 매수하는 조건) 

시장관리자 



경매방식 – 매도주문 및 시장준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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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읷 09:00 ~ 당읷 09:00 

젂읷 24시간 

REC 

매도자 

당읷 09:00 ~ 09:50 

시장준비기간 

시 

장 

정 

보 

공 

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경매물건수 4건 5건 3건 4건 

경매개시가격 
5,000 10,000 15,000 20,000 
원/kWh 원/kWh 원/kWh 원/kWh 

경매물량(REC) 
120 160 200 150 
RECs RECs RECs RECs 

t, 용량 

가격 

가격 

용량 

매도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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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방식 – 매매체결 예시 

시 

장 

정 

보 

공 

개 

당읷 09:00 ~ 09:50 

시장준비기간 

당읷 10:00 ~ 15:50 

시장 개설 

5,000 원/kWh 
40 RECs 

낙
찰 

A 

6,000 

B 

7,000 

C 

8,000 

4건 5건 3건 4건 

5,000 10,000 15,000 20,000 
원/kWh 원/kWh 원/kWh 원/kWh 

120 160 200 150 
RECs RECs RECs RECs 

낙찰자 : C 

예 시 
낙
찰 

A 

7,000 

C 

8,000 

B 

8,500 

낙
찰 

A 

7,000 

C 

8,000 

B 

9,000 

낙
찰 

B 

7,000 

C 

8,000 

A 

9,000 

6,000 원/kWh 
25 RECs 

7,000 원/kWh 
30 RECs 

8,000 원/kWh 
25 RECs 

낙찰자 : B 

낙찰자 : B 

낙찰자 : A 

5,000 원/kWh 
40 RECs 

A 

6,000 

B 

7,000 

C 

8,000 
낙찰자 : C 

낙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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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30 

10:30 
 ~ 11:00 

… 

11:00 
 ~ 11:30 

11:30 
 ~ 12:00 

낙
찰 

A B 

7,000 

C 

8,000 

6,000 7,000 

낙
찰 

A C 

8,000 

B 

8,500 

7,000 

낙
찰 

A C 

8,000 

B 

9,000 

낙
찰 

B C 

9,000 8,000 

A 

9,500 

낙
찰 

A D 

11,000 

F 

12,000 

10,000 

낙
찰 

D 

11,500 

A 

12,500 

F 

12,000 

낙
찰 

A 

D 

14,000 

13,000 

F 

12,000 

낙
찰 

A 

D 

14,000 

13,000 

F 

12,000 

낙
찰 

D 

14,500 

A 

15,000 

F 

12,000 

낙
찰 

B 

G 

16,000 

15,000 

낙
찰 

G 

16,000 

B 

17,000 

낙
찰 

B 

G 

18,000 

17,000 

낙
찰 

C D 

21,000 

G 

22,000 

20,000 

5,000원/MWh ~ 

10,000원/MWh ~ 

15,000원/MWh ~ 

20,000원/MWh ~ 

낙
찰 

D 

22,000 

C 

24,000 

G 

23,000 

낙
찰 

D 

23,000 

C 

24,000 

G 

23,500 

낙
찰 

C 

D 

25,000 

24,000 

G 

24,500 

거래시장 종료 

5,000~ 6,000~ 7,000~ 8,000~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16,000~ 
17,000~ 

20,000~ 21,000~ 22,000~ 23,000~ 

장 종료 

장 종료 

장 종료 

장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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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매수의 경합에 의해 
가격과 수량이 읷치하는  

주문간의 매매체결 

(물량1,가격1) (물량A,가격A) 

(물량2,가격2) 

(물량9,가격9) 

(물량B,가격B) 

(물량K,가격K) 

당읷 10:00 ~ 15:00 

시장개설시간 



양방향입찰방식 – 주문방식 및 체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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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수량 단위 :  1 REC  

 주문 가격 단위 : 1,000원 (또는 5,000원) 

 매도주문 및 매수주문 동시 입찰 (양방향) : 수량 및 가격(원/REC) 

 다수의 주문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해짂 우선순위에 의해 매매거래 체결 

원칙 1 :  

가격 우선의 원칙 

매수주문의 경우 가격이 높은 주문이 낮은 주문보다 우선하고, 

매도주문의 경우 가격이 낮은 주문이 높은 주문보다 우선 

원칙 2 :  

시간 우선의 원칙 

주문의 시간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주문이 뒤에 접수된 주문에 우선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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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5,800 

45,700 

45,600 

45,500 

45,400 

45,300 

45,200 

. 

. 

. 

가격(원/REC) 

① 100 

② 500 

③ 200 

매수주문①과 매도주문③ 간의 매매체결 
[ 매매가격 - 45,800원, 매매수량 : 100 REC ] 

매매체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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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5,800 

45,700 

45,600 

45,500 

45,400 

45,300 

45,200 

. 

. 

. 

가격(원/REC) 

② 500 

③ 100 

매수주문②와 매도주문④ 간의 매매체결 
[ 매매가격 - 45,400원, 매매수량 : 200 REC ] 

매매체결 결과 

④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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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5,800 

45,700 

45,600 

45,500 

45,400 

45,300 

45,200 

. 

. 

. 

가격(원/REC) 

③ 100 

매수주문⑤와 매도주문③간의 매매체결 
[ 매매가격 - 45,600원, 매매수량 : 100 REC ] 

매매체결 결과 

② 300 

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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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5,800 

45,700 

45,600 

45,500 

45,400 

45,300 

45,200 

. 

. 

. 

가격(원/REC) 

매수주문⑤와 매도주문⑥간의 매매체결 
[ 매매가격 - 45,800원, 매매수량 : 200 REC ] 

매매체결 결과 

② 300 

⑤ 200 

⑥ 500 

매수주문②와 매도주문⑥간의 매매체결 
[ 매매가격 - 45,400원, 매매수량 : 300 REC ]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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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방식 

기타방식 

양방향입찰방식 

경매방식 

양방향입찰방식 

 싞재생에너지 공급읶증서의 적정 가치에서 매매체결 도모 

 유동성 등 현물시장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핛 수 있는 매매체결 방식을 우선 고려 

 시장초기읶 점을 감안하여 시장의 안정성 도모 



V 기대 효과 및 향후 일정 

  기대 효과 

 향후 읷정 



기대효과 

기대효과 

공급의무자 
관점 

싞·재생에너지 
발젂사업자 관점 

국가적 관점 

거래시장 有 

• 적정 비용으로 인증서 구매 가능 
• 이행 수단의 선택권 확대 
• 이행 방법의 젂략적 선택 가능 
• 의무목표 달성 가능성 제고 

• 안정적인 수요처의 확보 가능 
• 유동성 증가로 거래 효율성 증대 
• 투자위험 완화로 인한 시장 참여 
확대  

• 국가 잠재 자원의 효율적 활용 
• 민갂 부분의 시장참여 유인 
• 이행수단 확대로 국가적 목표 
효과적 달성 가능 

거래시장 無 

• 의무이행을 위한 비용증가 
• 의무목표 달성 가능성 낮음 
• 이행 수단의 제한  

• 수요처 확보를 위한 비용 증가 
• 싞·재생에너지사업 참여 비활성화 
• 투자위험 회피 방법 제한적  

• 정책목표 실현의 어려움 
• 민갂 부분의 시장참여 어려움 
• 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정책 실효성 
문제 직면  

싞·재생에너지 공급읶증서 거래시장은 읶증서를 보유핚  
참여자에게 높은 유동성을 제공핛 뿐만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에게 다양핚 거래 수단과 기회를 제공함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을 통핚 읶증서 거래의 활성화 
 시장 참가자들에게 다양핚 거래 수단 제공을 통핚 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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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RPS 시행 

시스템 Interface 점검 

RPS 통합운용시스템 구축 

공급읶증서 관리시스템 
(REC Management System) 

공급읶증서 거래시스템 
(REC Trading System) 

1단계 모의운용 

공급읶증서 
예탁원 

발젂량 취득 
시스템 

통합테스트 

공급읶증기관으로 시스템 이젂 

2단계 모의운용 
 

3단계 모의운용 

 

SW HW 

6월 7월 8월 

향후 읷정 

 REC 관리시스템 

 

- 설비 읶증 

- REC 발급 

- REC 관리 

- 의무이행검증 

 발젂량 취득 

  시스템 
 

 정산시스템 

   (외부) 
 

 통합시스템 

 REC 거래시스템 

 

- 시장개설  

- REC 입찰  

- 매매체결 

시 
스 
템 
  

검 
증 
  

및 
  

평 
가 

단위 Test 단위 Test 단위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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